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골드만삭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
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재간접형]에 대한 투

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호 [주식-재간접형] 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

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 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제 1 호 [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사항은 협회 (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 

(www.goldman-sachs.co.kr) 의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4. 작 성 기 준 일 :  2012 년 6 월 18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2 년 6 월 19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수익증권 10 조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

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

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

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

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

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

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입금 금액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

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

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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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집합합투투자자기기구구의의  개개요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투자신탁 코드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제1호 [주식-재간접형] 65661 

A 65663 

C1 65664 

C2 99634 

C3 99635 

C4 99636 

C5 99637 

 

2. 모집 예정 기간 

 

모집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 예정 금액 

 

수익증권 10조좌 

 

4.  투자신탁의 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말하는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만, 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개시 이후 당해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일정한 규모 이하가 되는 경우 등 법령 또

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 집합투자기구 (주식형, 재간접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 

   재간접형 (집합투자재산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투자신탁) 

 

간간이이투투자자설설명명서서 



- 2 - 

* 모자형 구조 

 
 

6. 집합투자업자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합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 자산(글로벌 인프라 관련 유가증권 등)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

약에 의거 맥쿼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Ⅱ  집집합합투투자자기기구구의의  투투자자정정보보  

 

1.  주요 투자대상 
 

가.  당해 자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1 모투자신탁의 수익권 90% 이상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2 단기대출 
10% 이하. 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

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

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

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

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

여 단기대출, 양도성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에

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허용됨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3 양도성예금증서  

4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5 
통화관련  

장내·외 파생상품 

-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가능 
-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통화선

물 및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

지 아니한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6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 위 투자대상은 본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만을 발췌한 것이며,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

자설명서 제2부 제8항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인프라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형-재간접형} 

골드만삭스–맥쿼리 글로벌인프라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1호 

종류 A 

 

제한없음 

종류 C1 

 

제한없음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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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 

 
투자대상 취득한도 주요 내용 

1 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법 제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9조 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서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

는 것을 포함함. 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함). 국제적으로 인

정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함. 

2 지분증권 50% 미만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된, 법 제4조 제
4항에 따른 지분증권으로서 주권(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 신주인수

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
자증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이하 “지분증

권”이라 함). 한국거래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증권거래소에 상

장되어 있는 증권 및 12개월 이내에 상장 예정된 증권에 한함. 

3 채무증권 40% 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법률에 의
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함)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

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무증권”이라 함)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함) 

5 어음 40% 이하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
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 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어음”이라 함)  

6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

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등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통화와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함). 다만 통화 관련 장내파생상품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에 한함. 

7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환율변동으로 인
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 목적의 거래 및 금
리스왑거래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고 함).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0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1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

내의 단기대출임. 

12 양도성예금증서   

13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의 것에 한함 

14 
법 시행령 제268조  
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 위 투자대상은 본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만을 발췌한 것이며,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

자설명서 제2부 제8항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2.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가.  투자 목적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 자산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및 관련주식 등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투자 위험을 부담하며, 국내외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은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운영과 관련된 종목에 투자신

탁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관련 주식에 그 자산의 100%까지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자는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 관련 집합투자증

권 및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

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100% MGII Global Infrastructure 

 

주) 비교지수의 구체적인 내용 및 변경 상황 등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 제2부 제9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자산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10%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전세계에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

된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재산은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신

탁재산의 50%이상을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

프라 관련 주식등에 투자합니다.  

 

(2) 위험관리 

 

다양한 개별종목이 편입됨에 따라 개별종목 리스크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사전목표 대비 실제 운용시 나

타나는 초과수익, tracking error등이 목표대비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

리합니다. 

 

선도환거래 또는 선물환거래를 통해 세계 인프라 관련 증권 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위험을 일부 헤지

할 예정입니다.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 평가액의 90%~110%수준에서 환헤지

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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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손익은 주로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결정되

나, 환율변동, 국내외의 과세 규정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아래 위험들은 요약 설명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미국, 호주 등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인프라 주식 및 집합투

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인프라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

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

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자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

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는 주식투자 관련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수익자들은 주식 및 주식관련 증권에 기초하여 발행회

사로부터 투자자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그 순위가 동 발행회사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발행회사가 발

행한 채무증권 포함)의 변제보다 후순위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다고 하여,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 모델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투자자는 본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외에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

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당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 (주로 해외 상장 인프라 관련 펀드 혹은 주식)의 실적에 따라

투자신탁의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입니다. 각 펀드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관련 종목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정

부정책, 경기사이클, 개별기업 및 Fund의 수익성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외국통화표시 자산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방어(헤지)할 예정이나,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시간차이에 따라 투자수익의 변동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헷지, 대안투자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파
생상품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위험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의 제2부 제10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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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세계의 인프라 자산 관련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아래 위험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투자위험을 가진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상 투자하는 부동산투자신탁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부동산실물 또는 부동산관련증권에 50%이하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4등급 낮은 위험 

-  국공채 및 회사채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5%미만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  채권형수익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인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  

 

 

6.  운용전문인력 
 
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 

 (2012.04.30.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이승우 33 상무 2 1,417 
2004.01~2005.03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 
2005.04~2007.09 맥쿼리 IMM 주식운용팀 

주 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개수 : (0개), 규모(0억원) ] 

주 2) 상기인은 주식운용팀 소속 운용전문인력입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 집합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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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6.18.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Anthony 
Felton 

36 
Portfolio 
Manager

1 
미화 122백만 

달러 

1999-2003: Westpac Banking Corporation (시드니), 
JPMorgan (런던) 
2004 – 현재: Macquarie Funds Group Infrastructure 
Securities Team 

주 1)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 2) 당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인 Macquarie Capital Investmen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MCIMAL”)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모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인 Anthony Felton이 운

용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 (세전 기준) 

 

가. 연평균 수익률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1.02.26 
~12.02.25 

10.02.26 
~12.02.25

09.02.26 
~12.02.25

07.02.26 
~12.02.25 

07.02.26 
~12.02.25

글로벌인프라 제1호 13.05  13.25  19.67  0.00  0.00  

비교지수 -0.27  5.35  10.32  -1.09  -1.09  

종류 A 10.95  11.14  17.48  -1.89  -1.89  

비교지수 -0.27  5.35  10.32  -1.09  -1.09  

종류 C1 10.50  10.58  16.70  -2.67  -2.67  

비교지수 -0.27  5.35  10.32  -1.09  -1.09  

종류C2 10.39        10.61  

비교지수 -0.27        0.82  

종류C3         41.34  

비교지수         23.71  

종류C4 10.60        10.81  

비교지수 -0.27        0.82  

종류C5         10.80 

비교지수         -0.27 

(주 1) 비교지수 : (1 * [MCGIIILT])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

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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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

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종류 C2, C3, C4, C5는 판매보수인하에 따른 CDSC 일괄전환된 종류로서 전환일 이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신한아이타스 제공)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1.02.26 
~12.02.25 

10.02.26 
~11.02.25 

09.02.26 
~10.02.25 

08.02.26 
~09.02.25 

07.02.26 
~08.02.25 

글로벌인프라 제1호 13.05  13.45  33.64  -39.35  -3.65  

비교지수 -0.27  11.28  20.99  -32.10  3.98  

종류A 10.95  11.33  31.25  -40.56  -5.48  

비교지수 -0.27  11.28  20.99  -32.10  3.98  

종류C1 10.50  10.65  29.99  -41.18  -6.42  

비교지수 -0.27  11.28  20.99  -32.10  3.98  

종류C2 10.39          

비교지수 -0.27          

종류C3 38.11          

비교지수 22.58          

종류C4 10.60          

비교지수 -0.27          

종류C5 10.80         

비교지수 -0.27         

(주 1) 비교지수 : (1 * [MCGIIILT])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 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

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

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

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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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매입입··환환매매관관련련  정정보보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

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

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이하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0.0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1 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환매금액의 0.00% 환매시 

전환수수료 0.00% 전환시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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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종류A는 선취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종류C1, C2, C3, C4, C5의 경우 판매보수가 종류A보다 더 높음을 주

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이익금” 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

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2) 모투자신탁 

(신한아이타스 제공) 

구분 수수료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기타 

모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 

0% 해당없음 
당해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지급하는 수수료 

환매수수료 0% 해당없음  

주 1) “이익금” 이란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수익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수익

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환매하는 수익증권 좌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당해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신한아이타스 제공)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A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9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30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1.8730  -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ㆍ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1.9119  - 

증권 거래비용 0.1580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1 제한 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5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4700  -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ㆍ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2.5065  - 

증권 거래비용 0.1227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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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4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3700  -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ㆍ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2.4085  - 

증권 거래비용 0.162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3 

종류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3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00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2700  -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ㆍ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2.3201  - 

증권 거래비용 0.274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4 

종류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2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31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1731  -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ㆍ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2.2046  - 

증권 거래비용 0.0765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기구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종류 C5 

종류 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9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1.1000  

신탁업자보수 0.05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0  

기타비용 0.0025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0725  - 

합성 총보수ㆍ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ㆍ비용 포함)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2.1127  - 

증권 거래비용 0.1740  사유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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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

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2.26 ~ 2012.02.25]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1.02.26 ~ 2012.02.25]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

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

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

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
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ㆍ비용 비율을 연간 0.0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

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모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신한아이타스 제공)  
구 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 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000

신탁업자보수 0.00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000

기타비용 0.0387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0.0387  

합성 총보수ㆍ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ㆍ비용 포함) 

0.0387   

증권 거래비용 0.1574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

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2.26 ~ 2012.02.25]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
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02.26 ~ 2012.02.25]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

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

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 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

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

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
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ㆍ비용 비율을 연간 0.0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

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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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이타스 제공)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누적) 

(단위 : 1,000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90 684 1,103 2,26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94 696 1,123 2,308

종류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3 778 1,330 2,8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57 790 1,349 2,869

종류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3 748 1,279 2,7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47 760 1,298 2,770

종류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3 717 1,227 2,6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38 732 1,253 2,679

종류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3 687 1,177 2,52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26 697 1,193 2,560

종류 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2 656 1,125 2,4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17 668 1,146 2,464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C1과 종류 A의 총 보수ㆍ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종류 유형이나 추

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

합투자기구의 총보수ㆍ비용 비율을 연간 0.00%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아래 과세에 관한 내용은 개괄적으로 요약 설명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으로부터 당해 투자신탁이 받은 분배금은 당해 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투

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세가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의 원천징수세액은 일정한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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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익자에 대한 원천징수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이익을 지급받는 날 또는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날에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과세 대상 및 과세 효

과에 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수익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

익에 대해서는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해당 수익자의 다른 

소득(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과 합산하

여  해당 세율(경상소득의 35% 세율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추가하여 결과적으로 최고한계 

세율은 38.5%)로 종합과세 됩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채권 등 이자 소득, 주식 배당 소득, 비상장주

식 및 채권 등 매매·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전

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됨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징할 목적으로 행한 외

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전

체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됨)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집합투자업자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

가격을 산정합니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법 제238조 제7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

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를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종류 간 보수 및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영업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영업소 및 집합투자업자 (www.goldman-sachs.co.kr)ㆍ판매

회사ㆍ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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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경우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

여 매입 환매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초일

산입,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매입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초일

산입,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4영

업일(초일산입,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 지급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제5영

업일(초일산입, 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 지급 

* 위 “매입”란에 기재된 매입 기준가격 적용시점은 2010년 3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2010년 3월 15
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서는 변경전 기준가격 적용시점이 적용됩니다(즉, 영업일 오후 5시 이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영업일 오후 5시 경과 
후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IV 
 요요약약  재재무무정정보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 2012.02.25 ) ( 2011.02.25 ) ( 2010.02.25 )

운용자산 154,024,643,369 197,792,408,331 249,758,693,745 

  유가증권 154,024,643,369 197,792,408,331 249,758,693,745 

기타자산 1,251,038,223 556,090,583 486,668,809 

자산총계 155,275,681,592 198,348,498,914 250,245,362,55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980,150,605 1,626,727,153 1,973,802,129 

부채총계 8,980,150,605 1,626,727,153 1,973,802,129 

원본 154,536,604,037 244,465,641,190 342,537,601,810 

결손금 -8,241,073,050 -47,743,869,429 -94,266,041,385 

자본총계 146,295,530,987 196,721,771,761 248,271,560,425 

 
(단위 : 원)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항       목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 2011.02.26 - 2012.02.25 ) ( 2010.02.26 - 2011.02.25 ) ( 2009.02.26 - 2010.02.25 )

운용수익 19,228,265,164 26,660,085,999 68,831,126,290 

  이자수익 0 0 0 

  수수료수익 108,098 165,259 0 

  매매/평가차익(손) 19,228,157,066 26,659,920,740 68,831,126,290 

기타수익 0 0 1,004,075 

운용비용 3,363,886,671 4,795,881,796 5,628,005,413 

  관련회사 보수 3,363,886,671 4,795,881,796 5,628,005,41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769,460 7,283,330 9,409,772 

당기순이익 15,859,609,033 21,856,920,873 63,194,715,180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

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

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